
폐업보상의 대상

영업폐지사유에는 영업장소에 인접하고 있는 시, 군 도는 구 지역 안에서의 특수사정으로 사실상 영

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, 주택건설사

업시행자에 의하여 강제 철거된 양돈장을 경영하던 원고가 그 양돈장 부근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

획이 확정된 이후 양돈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인접군 등 5곳의 영업장소 후보지를 선정하고, 관할관

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산림훼손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엿으나 생활환경의 오염 등을 우

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반대진정 등으로 위 허가신청 등이 모두 반려되었으며, 다른 인접 군에 있어서

도 같은 규모의 양돈장 설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어 영업소를 이전하

여 영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면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

보아야 할 것이다. (대법원 1990.10.10. 선고 89누7719 판결)


